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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과로사 방지를 한 효과 인 책 추진을 국가의 책임

으로 규정하는「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법」이 2014년 제정․시행되었고, 

과로사 등에 한 조사연구, 교육활동․홍보활동을 통한 과로사 방지 계몽활

동, 상담체제 정비, 민간단체 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과로사 등 방지 책

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법 제정이 노동시간 단축이나 근로환경 규제 강화 등 과로사 등을 제거하

기 한 직 인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장시간 근로  업무 

스트 스 등으로 인한 죽음을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방지 책으로 기능하기

에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표 인 과로사회로 알

려진 일본에서 과로사 등에 한 국가 차원의 방향성을 내놓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구조  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은 안 하고 

건강한 노동을 한 근무환경 개선 노력과 과로사 등에 한 극 인 책 

마련이 시 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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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 나갈 수 있는 사회분 기 조성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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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사회에서 노동은 생계를 유지하기 한 필수 인 활동이자 개인의 능력

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상윤, 2007: 329)으로 생존과 인격  가치 측면

에서 노동자들에게 매우 요한 역이다. 그런데 열악한 노동조건과 업무 내

용,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건강을 받아 왔으며(김교숙, 2010: 

174), 따라서 이 부터 각 국가들은 안 하고 건강한 노동을 해하는 산업재

해 등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 재 노동자의 안 과 건강에 한 근무환경 

개선 문제는 세계 으로도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재 우리나라의 

근무환경은 안 하고 건강한 노동이 완 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안 과 건강문제가 요한 사회의제로 등

장하지 못했으며 노동 분야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임 , 2012: 47). 이

러한 사회  무 심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과 노동과 업무 스트 스 등을 

원인으로 하는 뇌․심장질환과 정신장해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과로로 

인한 죽음, 즉 과로사․과로자살(이하 ‘과로사 등’이라 함)은 안 하고 건강하

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 표 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과로사 등의 험이 상당히 높은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 평균 실제 노동시간은 2016년 재 2,069시간으로 

세계 으로도 매우 길며(OECD, 2017), 직장인 4명 가운데 3명이 업무 때문에 

스트 스를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송선미, 2017). 업무상 질병 사망 가운

데 뇌․심 계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016년의 경우 체의 37.1%에 이

르며(고용노동부, 2017), 재 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과로로 인한 

자살에 한 정확한 분석은 어려우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 가운데 상당수

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 스로 인한 과로자살로 추정될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자

의 과로사 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 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과 노동 행을 규제하고 과로사 등을 극 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  체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과로사 등을 방하는 법제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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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되어야 할「산업안 보건법」과「근로기 법」은 과로사 등 방을 한 규

정을 명확히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로사 등의 사후조치라 할 수 있는「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역시 엄격한 재해인정 기 으로 과로사 등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재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연장

근로시간을 이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 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유성규, 2017; 정병욱, 2017a). 한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련하여「자살 방  생명존 문화 조성을 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유지를 한 사업주의 책무  근로자 지원 제도 

로그램 도입․실시 권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는 

근로자의 정신  스트 스를 지원하기 한 근로자 지원 로그램을 도입․실

시하고 있지만 여 히 많은 근로자들은 극심한 업무 스트 스에 시달리고 있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유정옥(2012)이 지 하는 것처럼, 그동안 

산재로 인한 문제는 정부의 산업재해 황 분석 통계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로복지공단(정부)이나 사업주에게 미치는 경제  손실로만 계산되어 왔을 뿐 

안 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침해 문제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과로사를 막아낼 수 있는 법 ․제도  장치가 제 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과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에 한 무 심 속에서 노동자들이 과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인 상황이 유지된 채 과로와 업무스트 스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

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과로사 등 방지 책의 효과  추진을 국가의 책임으

로 규정한「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법」(이하 ‘과로사 등 방지법’)이 제정되었

으며, 이를 근거로 과로사 등 방지를 한 책이 추진되고 있다. 과로사를 가

리키는 일본어(過労死; karoshi)가 그 로 국제용어로 사용될 정도로 일본은 그

동안 표 인 과로사회로 알려져 왔다. 그런 일본에서 노동자의 안 하고 건

강한 노동을 한 근무환경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은 과로사 등

에 한 극 인 책 마련이 시 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과로사 등을 없애기 한 법 제정  과로사 등 방지 

책을 본격 으로 개하기 시작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국내에서 과

로사 등의 방지 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시사 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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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 책의 개와 실시상황을 검토해 보고 

함의를 도출해 보기 해서 제Ⅱ장에서는 과로사 련 선행연구와 법 제정의 

원동력이 되었던 일본 국내․외의 논의 등을 간략히 정리해보고, 제Ⅲ장에서는 

과로사 등 방지법 제정 과정과 내용, 과로사 등 방지 책의 추진방식 등을 살펴

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과로사 등 방지 책의 실시상황을 후생노동성의 시

책을 심으로 검토해 보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

지법과 책의 함의와 시사 을 정리해 본다.1) 

Ⅱ. 과로사 등에 한 일본에서의 논의

1. 학문  논의: 과로사 등의 원인에 한 논의 

일본 내에서는 과로사 등과 련하여 의학, 법학, 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원인

에 한 논의, 노동재해 피해자의 노재보상 논의, 일본  경  시스템과의 계

에 한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이 에서 과로사 등을 래한 원인에 을 

맞춘 연구들은 2000년을 후로 특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기 연구들은 사인(死因)으로 뇌․심장질환에 을 맞추고 장시간 노동을 

과로사 등의 최  원인으로 지 하 으며, 그 배후에 있는 제도  요인, 특히 

일본  고용 행과 련한 요인에 주목해 왔다. 당시 많은 연구들은 유독 일본 

기업 종업원들에게 과로사 등의 상이 언 되는 것인지에 한 문제에 주목했

고, 일본 기업 종업원들의 장시간 노동은 종신고용 행, 연공 서열제도, 기업

별 노동조합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  고용 행과 련하고 있다는 을 배경으

1)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 책 개 흐름을 개 하기 해 과로사와 과로

자살의 공통 요인에 보다 을 맞추어 기술했다는 을 미리 밝 둔다. 과로사와 과로
자살은 공통 발생원인도 있지만 각각 구별되는 특징 인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방

법에 있어서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구분하여 정확한 원인을 면 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체계 인 응책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 반 하지 못했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한 과로사와 과로자살의 발생 황  특성에 한 구체 인 검토는 

후속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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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 하며 기업 심 인 사회구조와 장시간 노동, 그리고 과로사의 계성

을 지 했다(上畑․田尻編, 1982; 牧野, 1991; 川人, 1992; 1996; 森岡, 1995; 加

藤, 1996). 

그러던 것이 2000년을 후로 과로로 인한 죽음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

이며, 따라서 다차원 인 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 이 나타났다. 연구들은 

여 히 과로사 등의 최  요인으로 장시간 노동을 언 하면서도 버블경제 붕괴 

이후 기업 심체계 강화와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스트 스가 증가하고 자

살이 증하고 있다는  등을 지 하며,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신체  부담

뿐만 아니라 업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한 스트 스, 재량 노동제 확

로 인한 과  업무량 부과 등에 따른 정신  부담, 괴롭힘과 하라스먼트 등의 

인권침해가 자살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등을 언 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고령층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연령, 성별, 

고용상태와 계없이 확 되고 있다는 을 지 하며 범 한 응의 필요성

을 주장했다(ストレス疾患労災研究会․過労死 護団全国連絡会議編, 2000;  天笠, 

2003; 2007; 大野, 2003; 大石, 2007; 倉, 2008; 安田, 2008; 熊沢, 2010; 川人, 

2012; 岩田, 2013). 

이처럼 2000년 이후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스트

스, 직장의 인간 계상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최 의 

요인’으로 간주되었던 장시간 노동에 한 응만으로는 충분한 방책이 될 

수 없으며, 정신건강 측면, 인권보장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응할 필요성이 

지 되었다. 연구자들은 엄격한 노동시간 상한 규제정책(鶴․ 口․水町, 2010; 

森岡, 2013; 亀坂․田村, 2016) 등의 노동시간 차원에서의 정책  근뿐만 아

니라 정신건강 정책, 하라스먼트 방정책 등(天笠, 2007; 2016; 品田, 2011; 大

和田, 2014; 川人, 2014; 森田, 2016) 다양한 정책  근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2. 실천  논의: 과 노동 책에 한 국내․외의 개선 요청

일본에서 과로사는 1980년  후반부터 사회 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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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후반은 버블경제 정기로 경제 으로 풍요로운 시기 던 반면, 노동

자들이 뇌․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경제성장과 이윤에만 심을 가졌을 뿐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는 무 심했

던 정부와 기업들 신 노동자들이 과로로 목숨을 잃는 사건에 먼  심을 보

인 것은 변호사․의사 등 련 문가 다. 1988년 6월 국의 변호사․의사 

등 련 문가를 심으로 설립된 ‘과로사 110번’은 시민들을 상으로 과로

사 련 화상담 활동을 시작했고, 1988년 10월에는 ‘과로사 변호단 국 연

락회의’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1989년 아이치 에서 국 최 로 ‘나고야 과로

사를 생각하는 가족회’가 결성된 이후 도쿄, 교토, 오사카 등 각지에서 가족 모

임이 결성되기 시작했으며 1991년에는 국조직인 ‘ 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가 결성된다. 이들 민간단체는 화상담, 심포지엄 개최, 노재인정 소송 

등을 통해 과로사 방지의 요성을 사회에 계속해서 호소해왔으며, 이것은 후

술하는 과로사 방지법 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다(厚生労働省, 2016).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과로사 등의 문제에 한 개선 요청이 이루어졌다. 

국제인권규약 가운데 하나인 사회권 규약을 심사하는 원회는 장시간 노동 등

으로 인한 과로사  직장에서의 정신 인 하라스먼트로 인한 자살 등이 계속

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이 우려스럽다며 과로사․과로자살은 사회권 규약 제7

조2)를 반한 인권침해라고 지 하고 일본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亀坂․田

村, 2016: 3). 

3. 노동행정의 처: 법․제도 정비 상황

과로사 등의 방지와 련하여 일본 정부의 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약칭 ‘A규약’)은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국제연합총회에
서 채택하고 1976년 1월 3일 발효된 개인의 경제 ․사회   문화  권리를 국제 으

로 보장한 국제조약이다. 일명 사회권 규약에서는 가입국에 인권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지
만 국내사정 등에 비추어 진 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정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에서는 199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 다(출처: 두산백과, 21세기 정치학 사 , 
검색일: 2017.8.1). 
사회권 규약 제7조는 다음과 같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 201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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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본 정부는 장시간 노동 삭감에 한 다양한 책을 강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연간 총 실제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경제계획 목표

로 삼아왔으며, 이를 해 노동기 법에 근거하여 주 40시간 노동제 시행, 시간

외 노동에 한 할증 임 률의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한 노동시간 등의 설정 

개선에 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한 노력의무, 노동자

의 건강과 생활  다양한 근무방식을 고려한 노동시간․휴일․휴가 등을 설정

하도록 노사의 자주 인 처 진 시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2002년 2월 후생

노동성은 시간외 노동 삭감과 일정 이상의 시간외 노동을 하게 된 경우 건강

리 조치 등을 정리한「과 노동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를 한 종합 책」을 마

련하고, 2006년 4월 개정된 노동안  생법에 ‘장시간 노동자에 한 의사의 

면 지도 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자에게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과 노동 방지

를 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 자살자가 

증하자 후생노동성은 종업원들의 건강 리 책으로 복리후생제도 내에 포함

되어왔던 직장 내 정신건강에 한 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2000년 8월 사

업장에서의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 ․유지 증진을 한 구체 인 실시방안을 

종합 으로 제시한 지침을 마련하 으며, 2001년 12월에는 노동자 자살 방 

매뉴얼을, 2004년 10월에는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던 노동자가 원활

히 복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책자 등을 제작․보 했다. 한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과 같은 워 하라스먼트(power harassment)3)가 사회문제로 표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
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 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

동에 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ⅱ) 이 규약의 규정
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  있는 생활 (b) 안 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c) 
연공서열  능력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한 상 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d) 휴식, 여가  근로시간의 합리
 제한, 공휴일에 한 보수와 정기 인 유 휴일 

3) 워 하라스먼트(パワーハラスメント)란, power와 harassment를 합친 일본조어로 여
서 워하라(パワハラ)라고도 한다. 2012년 후생노동성에서 발표된「직장의 워 하라스
먼트의 방․해결을 한 제언」보고서에서는 ‘직장의 워 하라스먼트’에 해 ‘같은 직
장에서 일하는 자에 해 직무상 지 와 인간 계 등의 직장 내 우 성을 배경으로 업무

의 정한 범 를 넘어 정신 ․신체  고통을 주거나 직장환경을 악화시키는 행 ’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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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되기 시작하자 2011년부터 후생노동성 장  하에 각계 련 문가들로 

구성된 ‘직장 따돌림․괴롭힘 문제에 한 원탁회의’를 개최했고, 회의에서 논

의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계몽활동, 노사에 한 

응 지원 등을 실시했다(厚生労働省, 2012; 2016; 亀坂․田村, 2016).

이와 같이 후생노동성에서는 장시간 노동 삭감, 과 노동으로 인한 건강 장

해 방지, 직장의 정신보건 책 지원, 직장 내 워 하라스먼트 방과 해결을 

한 응책 등 련 법․제도 등을 정비해 왔지만, 과로사 등을 래하는 과

노동과 업무 련 스트 스,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 인 방안

이 되지 못했다. 일반 노동자들의 연간 총 실제 노동시간은 2,000시간 후에 

머물러 있는 등 장시간 노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연차유 휴가 취득률은 

2000년 이후 반을 도는 추이를 보 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자에 한 의사 

면 지도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리 책을 

마련하는 사업장은 차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자의 근무  스트 스 험은 

계속 증가했으며, 워 하라스먼트 방  해결의 요성을 인지하는 기업은 

높은 반면 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반에 불과했다(厚生労働省, 2016). 

이와 같은 노동행정의 미흡한 처에 한 비 과 함께 련 법 제정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Ⅲ. 과로사 등 방지법 제정과 과로사 등 방지 책 마련

1. 과로사 등 방지법 제정 과정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과로사 등 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과로사 등으로 죽

은 노동자의 유족과 그들을 지원하는 변호사 등의 과로사 방지를 한 민간단

체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사회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음

에도 과로사 등은 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과로로 인한 정신 

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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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특히 청년층의 과로자살이 증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과로사 변호단 국 연락회의, 일본 노동 변호단은 2008년 과

로사 등 방지 기본법 제정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 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는 과로사 방지기본법을 입법화하기 한 노력을 시작한다. 2010년 10

월 의원 의원회 에서 ‘원내 집회’를 개최하 고, 2011년에는 과로사 변호단 

국 연락회의와 함께 ‘과로사 방지 기본법 제정 실행 원회(통칭 : ‘스톱! 과

로사’ 실행 원회)’를 결성한다. 이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실정을 호소하며 

여론 형성 활동을 추진했고 55만 건이 넘는 서명을 모아 법 제정 의견서가 채

택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의회에 입법을 해 호소했다(과로사 방지 기본법 

제정 실행 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 결과 143개 지방의회에서의 의견서 채택

과 국회에서 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이 결성되는 등 입법을 한 극

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2013년 12월 ‘과로사 등 방지 기본법안(6회  공동)’

이 제출되었으나, 결국 2014년 5월 23일 의원 후생노동 원회에서 원장 

제출 법률안으로 제출된 ‘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법안’이 가결되었다. 이 법안

은 의원 본회의(5월 27일), 참의원 후생 노동 원회(6월 19일), 참의원 본회

의(6월 20일)에서 회일치로 가결되어 6월 27일「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

법」이 공표되었다. 법 제정 이후 후생노동성은 노동기 국 총무과에 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실을 설치하고 법 시행을 비했고, 2014년 11월 1일 법이 시행

되기에 이른다. 

2. 과로사 등 방지법의 개요

가. 총칙

제1장 총칙에서는 목 , 정의,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등, 과로사 등 방지계몽

월간, 연차보고에 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과로사 등이 다발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로사 등은 노동자  유족 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도 큰 손실이라

는 을 명시하고, 과로사 등에 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책을 마련함으로써 과로사 등이 없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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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건강하고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그리고 과 노동이 뇌․심장질환과 자살과 

한 련성을 가진다는 공통 인식하에 일본 법률상 최 로 ‘과로사 등’을 ‘업무

의 과 한 부하로 인한 뇌  질환․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이거나 업

무에서 강한 심리  부하로 인한 정신 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는 이러한 뇌  질환․심장질환․정신장해’로 정의하 다(법 제2조).4) 

한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책은 첫째, 과로사 등에 한 조사연구를 실시하

여 과로사 등에 한 실태를 명백히 하고 그 성과를 과로사 등의 효과 인 방지

를 한 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과로사 등 방지의 요성을 국민이 자

각하고 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하며, 둘째,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

업주  기타 련 주체의 상호 한 연계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기본이

념을 정하고 있다(법 제3조). 뿐만 아니라 국가는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책을 효과 으로 추진할 책임을 가지며,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 력하면서 과

로사 등의 방지를 한 책의 효과 인 추진에 힘써야 하고, 사업주는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책에 력하며, 국민

도 과로사 등 방지의 요성을 자각하고 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 등 련 주체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법 제4

조). 이 외에도 법에서는 과로사 등 방지의 요성에 한 국민들의 자각을 

진하고 심과 이해를 북돋기 해 근로감사의 날이 있는 11월을 과로사 등 방

지 계몽월간으로 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일본에서의 과

로사 등의 개요  정부가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해 강구한 시책 상황에 한 

보고서(이른바 ‘백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법 제6조).5)

4) 이들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범 를 규정한 노동기 법 시행규칙 별표 제1의 2의 제8호, 
제9호에서 열거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동기 법 시행규칙 별표 제1의 2]
8. 장기간에 걸친 장시간 업무  기타  병변 등을 히 악화시키는 업무로 인

한 뇌출 , 지주막하 출 , 뇌경색, 고 압성 뇌증, 심근경색, 심증, 심장마비(심장
성 돌연사를 포함) 는 해리성 동맥류 는 이러한 질병에 부수하는 질병

9. 사람의 생명을 하는 사고 발생  기타 심리 으로 과로한 부담을 주는 상을 

수반하는 업무에 의한 정신  행동장해 는 이에 부수하는 질병 

5) 후생노동성은 2016년 10월 7일 과로사 등의 개요와 정부가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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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책에 한 강

제2장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책에 한 강(이하 ‘ 강’이라 함)에서는 

정부는 강을 정해야만 하며, 후생노동성 장 은 강의 안을 작성하여 각의

의 결정을 요청해야만 하고, 강의 변경안을 작성 시에는 계 행정기 장과 

의하고 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강이 정해지면 정부는 지체없이 국회보고와 인터넷  기타 한 

방법을 활용하여 공표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다.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책

제3장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책에서는 첫째, 국가는 과로사 등에 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과로사 등이 발생하는 배경 등을 종합 으로 악해야만 

하며(제8조 조사연구 등), 둘째, 국가  지방공공단체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

을 통해 국민들이 과로사 등 방지의 요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진하고, 이해

를 돕는 데 필요한 계몽시책을 강구해야 하고(제9조 계몽), 셋째, 국가  지방

공공단체는 과로사 등에 한 상담기회 확보, 산업의  기타 상담 련 문가

에 한 연수기회 확보 등 과로사 등의 우려가 있는 자에 한 조기 응과 과

로사 등을 방지하기 한 한 처실시를 한 체제 정비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제10조 상담체제 정비 등), 넷째,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과로사 등의 방지에 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

11조 민간단체 활동에 한 지원)고 정하고 있다.  

라. 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 의회

제4장 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 의회에서는 강을 정할 시 의견을 청취하

는 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 의회를 후생노동성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 의회는 원 20명 이내로 조직하며, 원은 당사자 등을 표하는 자(피

해자  유족), 노동자를 표하는 자, 사용자를 표하는 자  문가 가운데 

후생노동장 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제12조, 제13조).

구한 시책 상황을 정리한「과로사 등 방지 책 백서」를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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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로사 등에 한 조사연구 등에 입각한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과로사 등에 한 조사연구 등의 결과를 기 로 필요할 경우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해 필요한 법제․재정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

어있다(제14조). 한, 법 부칙 제2항에서는 법률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법률의 

시행상황 등을 고려하고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과로사 등 방지법 개요

구분 내용

총칙

○ 목 :과로사 등에 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 과로사 등
의 방지를 한 책을 마련함으로써 과로사 등이 없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해 나가면서 건강하고 충실

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 하는 데 기여함

○ ‘과로사 등’ 정의 :업무에서의 과 한 부하에 의한 뇌

 질환 는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업무에서 
강한 심리  부하에 의한 정신 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이러한 뇌  질환 는 심장질환 

는 정신장해

○ 기본이념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책은, ① 과로사 
등에 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과로사 등에 한 실태

를 명백하게 하고, 그 성과를 과로사 등의 효과 인 방

지를 한 처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과로사 등 방
지의 요성에 해 국민이 자각할 수 있도록 진하고 

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만 함. ②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기타 련자의 상호 

한 연계 하에서 실시되어야 함

○ 국가의 책무 등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국민의 책
무를 규정

○ 과로사 등 방지 계몽월간 :과로사 등 방지의 요성에 

한 국민들의 자각 진과 심 고양, 이해를 돕기 
해 11월을 과로사 등 방지 계몽월간으로 정함

○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과로사 등의 개요와 정부
의 과로사 방지 시책 상황에 한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것을 규정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책에 한 강

○ 정부는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책에 한 강을 정

해야만 한다는 것을 규정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전개와 시사점(박선영)   167

<표 1>의 계속

구분 내용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책

① 조사연구(*)       ② 계몽  
③ 상담체제 정비 등  ④ 민간단체 활동에 한 지원을 규정

* 국가는 과로사 등이 발생하는 배경을 종합 으로 악하

는 을 가지고 과로사 등에 한 조사연구 등을 실시

함. 컨 , 업무의 과 한 부하 는 강한 심리  부하

와 련한 사망 는 상병에 해 개인 사업주와 법인의 

임원 등에 한 것 등을 범 하게 조사연구의 상으

로 규정함

과로사 등 방지 책 추

진 의회

○ 후생노동성에 강을 정할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

고, 당사자 등, 노동자 표자, 사용자 표자  문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된 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 

의회를 설치

조사연구 등에 입각한 

법제상 조치 등

○ 정부는 과로사 등에 한 조사연구 등의 결과를 기 로 

필요가 인정된 경우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해 필요한 

법제상 는 재정상의 조치  기타의 조치를 강구한다

는 것을 규정

3. 과로사 등 방지 책의 추진방식과 목

강은  부처가 내각회의에서 합의해 만든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말한다. 

재 일본에서는 과로사 등 방지법을 근거로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책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 강을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추진하고 있

다. 강에서는 과로사 등은 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발생요인 등이 불분명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태해명을 한 조사연구 실시가 시 하며, 긴 과제

인 과로사 등 방지를 조속히 해결하기 해 계몽, 상담체제 정비, 민간단체 활

동 지원 책을 함께 실시하면서 조사연구 성과가 나오는 로 그 결과를 책

에 반 하여  책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면 책의 기본 추진방식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과로사 등 방지 책의 목 으로 향후 과로사 등을 완 히 제거(zero)

하고, 2020년까지 주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시간 노동자 비율을 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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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이며, 유 휴가 취득률을 70% 이상으로 올리며, 2017년까지 80% 이상

의 사업장이 정신건강 책을 마련하는 등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내

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3년을 목표로  지역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

는 등 계몽활동이 국 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체․정신  질병

을 가진 노동자 구나 본인이 원할 때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체제 정비를 도모

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5).

이처럼 강에서는 실태해명을 한 조속한 조사연구의 필요성과 과로사 방

지를 한 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연구 등, 계몽, 상담체제 정

비 등,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의 4가지 과로사 등 방지 책의 효과 인 추진을 

해 향후 3년 동안의 달성목표와 시책을 정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후생노

동성의 시책을 심으로 재 과로사 등 방지 책의 실시 상황을 정리해 본다.

Ⅳ. 과로사 등 방지 책 실시 상황6) 

1. 조사연구 등 

후생노동성에서는 재 과로사등 사안의 분석, 역학연구, 노동․사회분야의 

조사․분석 등의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안 생종합연구소․과로사등조사연구센터에서는 노재질병 임상연구

(2015~2017년도)로 노재인정 사안을 수집(2010년 1월~2015년 3월)하여 과로

사 등 사안을 분석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뇌․심장질환의 노재인정 사안이 

가장 많은 운송업을 상으로 시범분석을 진행하 으며, 2016년도에는  5

업종 가운데 운송업과 음식업을, 2017년도에는 나머지 3업종(교직원, IT산업, 

의료) 련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과로사등조사연구센터에서는 

장기연구 과제로 과로사 등의 리스크 요인과 각종 질환․건강 향과의 련성

을 악하기 한 직역 코호트 연구, 직장환경 개선 책, 실험연구 등의 역학연

6) 과로사 등 방지 책 실시 상황은 후생노동성이 발간한 백서와 과로사 등 방지 책 의회

의 참고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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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각 연구별로 조사에 필요한 비작업을 진

행했으며, 2016년도에는 조사집단 선정, 2017년도부터는 실험실시와 분석을 진

행 에 있다. 그리고 후생노동성은 연구기 에 탁하여 기업․노동자를 상

으로 과로사 등의 배경요인  건강한 직장환경 형성 요인 련 설문조사를 실

시했다. 그동안 법인 임원과 자 업자 상의 우편 설문조사와 자동차 운 종

사자와 외식산업 등  업종에 한 기업․노동자 상 우편 설문조사 등이 

실시되었고, 2017년도에는 교직원, IT산업, 의료 실태를 조사할 정이다.

2. 계몽

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민 상 계몽활동 실시 

포스터, 팸 릿, 리 릿 등을 제작하여 행정기   계 단체, 국 주요 역 

등에 게시․배포하 으며, 신문 고와 웹 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

민을 상으로 계몽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1월을 ‘과로사 등 방지계몽월

간’로 정하고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집 인 계몽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

년 6월부터 ‘안 생 우량 기업공표 제도’를 통해 과 노동 책  정신보건 

책을 모범 으로 실시하는 기업이 사회 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리 알리

고 많은 기업에 노동안 생의 처를 진하고 있다. 2017년 4월 재 31개 

기업이 안 생 우량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나. 교육기  등에서의 노동조건 등에 한 계몽 실시 

노동조건을 비롯한 노동 계 법령에 한 이해를 돕기 해 지방 노동국 등

에서 강사를 견하여 ․고등학교, 학 등에서 세미나와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고등학교에 156건의 강사 견이 이루어졌으며, 학 

등에서는 696회(469학교, 약 49,000명 참여)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노동문제에 한 문가  과로사 등의 유족을 강사로 ․고등학교

에 견하여 학생들이 과로사 등의 노동문제와 노동조건 개선 등에 해 이해

할 수 있도록 계몽활동을 실시했는데, 2016년도에는 59개 학교(87회 강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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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0명)에서 이루어졌다. 한 고등학교 등에서의 노동법 교육을 한 지도자

용 자료를 작성하여 2016년도에는 국 5,500개의 고등학교에 배포하 으며, 

학에서의 노동법 교육을 한 지도자용 자료도 작성하여 배포할 정이다.

다. 장시간 노동 삭감을 한 주지․계몽 

장시간 노동 삭감과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해 철 한 지도감독을 실

시했다. 2014년 9월 장시간 노동삭감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2015년부터 월 100

시간 이상의 과근무가 이루어진 모든 사업장과 과로사 등을 발생시킨 사업장

에 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15년 1월~2016년 3월까지 

감독을 실시한 10,185개 사업장 가운데 7,798개 사업장(76.6%)에서 시정지

도가 이루어졌으며, 법한 시간외 노동으로 시정지도를 받은 사업장은 56.7% 

(5,775개)를 차지했다. 2016년 4월부터는 월 과근무 100시간 이상에서 80시

간 이상으로 감독 상을 확 했는데, 2016년도 상반기에  감독을 실시한 

10,059개 사업장 가운데 6,659개 사업장(66.2%)에서 시정지도가 이루어졌으며 

법한 시간외 노동 사업장은 43.9%(4,415개)에 달했다.

둘째, 과 노동해소 캠페인으로 과로사 등을 발생시킨 사업장 등에 해 

감독을 실시했다. 2016년 11월 과 노동해소 캠페인 기간 에는 7,014개 사

업장을 상으로 감독을 실시했으며 4,711개(67.2%) 사업장에서 시정지도

가 이루어졌다. 

셋째, 지도감독․조사체제를 강화했다. 2015년 4월부터 과 노동 사안에 

한 특별  ‘과 노동 박멸 특별 책반’을 도쿄 노동국․오사카 노동국에 설치

하 고, 2016년 4월부터는 후생노동성에 ‘과 노동 박멸 특별 책반’을 신설

하고 지도감독 등을 문으로 하는 담당 을 임명했다. 2017년 4월부터는 후생

노동성에 ‘과 노동 특별 책실’을 신설하고 ‘과 노동 박멸 특별 책반’을 

재편했다. 

넷째, 2017년 1월부터 법한 장시간 노동 등을 사업장 2곳 이상에서 실시하

는 등의 기업에 해서는 회사 체 인 지도감독을 실시했다. 

다섯째, 기업명 공표제도를 신설․강화했다. 2015년 5월부터 사회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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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큰 기업이 여러 사업장에서 ‘ 법한 장시간 노동(월 과근무 100시간 

이상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명을 공표하 으며, 2017년 1월부터

는 과로사 등 사안을 추가하고 ‘ 법한 장시간 노동’을 과근무 100시간 이상

에서 80시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요건을 확 하 다.

여섯째, 정보의 제공․수집 체제를 강화했다. 2014년 9월부터 평일 야간․주

말에 노동조건에 한 화상담 창구 ‘노동조건 상담 핫라인’을 설치․운 하

고 있으며, 2017년 4월부터는 ‘노동조건 상담 핫라인’을 주 6일에서 주 7일 운

으로 변경하고 회선 수를 늘렸다. 그리고 2015년 7월부터 인터넷 상의 구인

정보 등을 감시․수집하여 노동기  감독처의 지도감독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666건 가운데 370건에 해 지도감독을 통보했다.

일곱째, 2016년 6월부터 소기업청․공정거래 원회에 통보제도를 확충하

여 장시간 노동을 배경으로 하는 등 모(母) 기업의 하청법 등의 법이 의심되

는 경우에는 소기업청․공정거래 원회에 통보하도록 하 다.  

라. 과 노동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에 한 주지․계몽

과 노동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에 한 주지․계몽 활동으로는 사업주와 노

무 담당자 등을 상으로 자주 인 과 노동 방지 책 추진 세미나를 실시했

다. 2015년도에는 국 26개소(총 35회)에서 개최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지역에서 1회 이상 개최되었다(도쿄 9회, 오사카․아이치  4회 등, 총 71회). 

그리고 2014년 11월부터는 후생노동성 웹사이트에 노동조건 포털사이트를 개

설하고 노동자와 사업주 등에게 노동기 법 등 계법령에 한 기 지식과 노

동조건 련 상담창구 등의 정보 등을 발신하고 있는데, 2016년도(2016년 4

월~2017년 3월) 속건수는 약 27.1만 건에 달했다.

마. ‘근무방식’ 개 ․연차유 휴가 취득 진 등 기업의 자주  노력 장려

후생노동성은 지방 노동국과 연계하여 기업의 자주 인 근무방식 검토 추진, 

지역에서의 근무방식 개  분 기 조성, 지방 노동국과 지방 공공단체의 연계 

등의 처를 실시하며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기업의 극 인 노력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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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후생노동성과 지방 노동국 간부들은 업계  지역 선도 기업을 방문

하여 기업의 리더들에게 ‘근무방식’ 재고를 직 으로 호소하는 등 기업에 ‘근

무방식’ 개 을 장려했다. 참고로 2017년 3월 말까지 후생노동성은 업계 선도

기업 71곳, 지방 노동국들은 지역 선도기업 약 1,600곳을 방문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개설한 포털사이트(http://work-holiday.mhlw.go.jp/)를 활용하여 선

진 기업 사례, 기업의 근무방식․휴가방식 자가진단 지표, 근무방식․휴가방식 

개 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 사례 등의 정보를 발신하며 지역 실정에 맞

는 근무방식 개 에 한 처를 호소했다. 한 근무방식․휴가방식 개 을 

한 분 기 조성을 목 으로 2015년(10~12월) 국 5개 도시(삿포로, 도쿄, 나

고야,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근무방식․휴가방식 개  심포지엄’을 개최했으

며, 10월을 ‘연차유 휴가 취득 진 기간’으로 하여 집 인 홍보를 실시했다. 

2015년도에는 각 지역과 219개의 노사단체에 주지를 의뢰했고, 용 웹사이트 

개설, 인터넷 고  940개소의 역에 포스터 부착, 후생노동성의 매거진과 월

간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동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휴가취득을 진했다. 지방도시에 노사, 지방자치체, NPO 등이 

동으로 의회를 설치하고 지역의 이벤트에 맞추어 계획 인 연차유 휴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업․주민 등에 홍보하고 지역의 휴가취득 진 분 기를 

조성했다. 2015년도에는 5개 지역(시즈오카, 쿠마모토, 에히메, 사이타마, 야마

가타 )에서 포스터, 리 렛과 지방 라디오 로그램 등을 통한 홍보, 심포지엄 

개최, 노무 리 문가의 지역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휴가취득을 진했다.

바. 정신건강 리(mental health care)에 한 계몽 실시 

정부는 2017년까지 정신건강 리 책 실시 사업장 비율을 8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직장에 한 처를 지원․강화하고 있다. 2015년 12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트 스 체크 제도7)가 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7) 2014년 개정된 노동안 생법에서는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 상시 노동자에 
해 1년에 1회 의사․보건사 등에게 심리 인 부담 정보를 악하는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 다(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력의무). 스트 스 체크 제도는 노동자

의 업무 스트 스 정도를 악하고 그 결과에 맞게 조기에 응하는 것으로 정신건강 질

병의 방을 목 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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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와 소기업 등을 상으로 한 다양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산업보건 

스태  등을 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스트 스 체크 제도를 주지시키고 계몽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소규모 사업장이 스트 스 체크와 

의사의 면 지도를 공동 실시할 경우 비용을 보조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트 스 체크 실시 온라

인 로그램을 개발하여 후생노동성 웹사이트에 무료로 배포했으며 기업과 노

동자 상의 화상담 창구와 노동자의 정신건강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신

건강 련 정보 제공과 함께 노동자 등을 상으로 한 메일 상담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다. 

사. 직장의 워 하라스먼트의 방․해결을 한 계몽실시 

직장의 워 하라스먼트의 방․해결을 한 사회  분 기 조성을 해 후

생노동성에서는 국민과 노사를 상으로 범 한 주지․계몽활동을 실시했다. 

먼  2012년도에 구축한 포털 사이트(http://www.no-pawahara.mhlw.go.jp/)  

운 을 통해 워 하라스먼트의 정의에 한 해설과 련 례․기업 처 소

개, 직장 워하라에 한 사내 연수용 자료 등 노동자, 기업과 인사노무 담당

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발신하고 있으며, 속건수(방문자 수)는 

2015년 98.2만 건, 2016년도는 약 127.7만 건에 달했다. 한 포스터․리 릿 

등을 작성하여 국 행정기  등에 게시․배포하 고, 잡지 등에도 고를 게

재했다.

그리고 직장의 워 하라스먼트 방․해결을 한 노사의 구체 인 처를 

진했다. 후생노동성은 2015년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워 하라스먼트 책 

도입 매뉴얼을 제작․개정(2016년 7월 제2  공표)했는데, 이를 활용하여 기업

의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상으로 구체 인 워 하라스먼트 책의 도입 방

법 등에 한 세미나를 국에서 2015년도에는 63회, 2016년도에는 61회 실시

했다. 이 외에도 포털사이트에 온라인 연수강좌를 개설하여 구나 손쉽게 

워 하라스먼트에 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워 하라스먼트 책에 

선도 으로 처하고 있는 기업의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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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거래 행 등을 고려한 처 추진

개별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강구한다고 해도 발주자의 발주 등 거

래 상황에 따라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 다양한 상거래 행이 존재

하므로 장시간 노동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업종․업태의 특

성에 맞게 발주 조건과 내용 등의 정화를 진하는 등 거래 계자에 한 

계몽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시간 노동 실태가 심각하여 개선이 시 한 

트럭 운송업과 정보통신업, 의료업에 을 맞추어 상거래 행 등 업계환경 

등을 반 한 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에서도 트럭 운 자에 해서는 2012

년도부터 ‘트럭 운 자 노동조건 개선 사업’으로 하주 기업, 원청 운송사업자 

 원청운송사업자의 하청운송사업자(1차, 2차 하청 등 포함)를 포함한 의회

를 설치하고, 어드바이 의 개별지도 등을 통해 하주기업과 트럭 운송사업자가 

력하여 트럭운 자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나가는 처가 이루어졌다. 2015

년도에는 트럭 운 자 노동조건 개선 사업으로 어드바이 의 개별지도와 함께 

국 각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모범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하주기업과 트럭 

운송사업 양자 력을 통해 트럭 운 자의 노동조건 개선책을 주지․계몽해 나

갔다. 그리고 거래환경 개선  장시간 노동 억제를 실 하기 한 구체 인 

환경정비 등을 도모하기 해 문가, 하주․트럭 운송사업자, 경제단체, 노동

자단체, 계행정(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등으로 구성된 ‘트럭 

운송에서의 거래 환경․노동시간 개선 의회’( 앙, 5월 개최)와 ‘지역 의

회’( 국 도도부 , 7월 이후 개최)를 설치, 회의를 개최(각각 3회)했다. 한, 

트럭운 자의 장시간 노동의 요인 등을 명백히 하고 향후 책 검토에 활용하

기 해 2015년 9월 국 5,000명 이상의 트럭 운 자와 소속 사업자를 상으

로 실태조사를 실시하 으며 앞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 실태와 과제

에 맞는 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럿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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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체제 정비 

가. 노동조건과 건강 리에 한 상담창구 설치 

조기상담을 통해 과로사를 방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노동조건

과 건강 리에 한 다양한 상담창구를 설치․정비하 다. 2014년 9월 ‘노동조

건 상담 핫라인’을 설치하여 평일야간과 주말에 노동자등의 화상담을 무료로 

수하고 있다. 상담건수는 2014년도(2014년 9월 1일~2015년 3월 31일) 

11,378건,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29,124건, 2016년도에는 30,929

건에 달하 으며, 장시간 노동․과 노동, 해고․고용계약 해지, 임  미지불 

잔업, 휴일․휴가와 련한 상담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노동자의 정신건강 포털사이트(http://kokoro.mhlw.go.jp)에 정신건강

에 한 종합 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문제, 과 노동에 의한 건강장해

에 한 상담창구를 설치했는데, 2015년도에는 속건수가 약 480만 건, 2016

년도에는 약 370만 건에 이르 다. 2014년도부터 메일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노

동자 등의 상담에 해 산업 카운슬러 등의 문가가 응하고 있는데, 2015년

도는 상담건수가 약 6,500건, 2016년도에는 약 7,000건이었다. 그리고 2015년 

9월부터 노동자와 그 가족,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상으로 화상담 

창구를 운 하고 있는데, 2016년도의 상담건수는 약 5,900건이었다. 이 외에도 

기업이 실시하는 산업보건 활동을 지원하기 해 산업보건활동 종합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산업보건센터에서 건강 리에 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  문상담은 2015년도에는 산업보건종합

지원센터에서 약 37,000건, 지역산업보건센터에서 약 56,000건이 이루어졌다. 

나. 노동자의 건강 리와 련한 인재에 한 연수 실시

산업의 등 상담에 응하는 산업보건 스태 와 노동 생․인사노무 계자 

등의 실무자 등 직장에서 노동자의 건강 리와 련된 인재를 상으로 정신건

강 책과 과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 책 등과 련한 문 이고 다양

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산업보건 스태 를 상으로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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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총 9,400건 이루어졌다.

4. 민간단체 활동에 한 지원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책이 최 한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력․연계하고 국민 인 운동으로 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

식하에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활동을 국가  지방공

공단체가 지원하고,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등의 주지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 국센터, 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 

과로사 변호단 국 연락회의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과로사 등 방지 책 추

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법률 시행 첫해인 2014년도 제1회 계발월간에는 

한 곳에서만 국가 주체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나머지 29개 지역에서 과로

사 방지에 처하는 민간단체의 자주 인 개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2년째인 

2015년도에는 국가 산이 배정되어 29개 지역(참가자 수 3,075명)에서 국가주

최의 ‘과로사등 방지 책 추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10개의 

지역에서 민간단체 주최의 심포지엄과 모임이 이루어졌다. 2016년에는 42개 

지역에서 국가주최로 심포지엄(43회 개최, 도쿄에서는 2회 개최)이 이루어졌다. 

둘째, 심포지엄 이외에도 민간단체가 과로사 등 방지를 한 연구회,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맞게 지방 노동국 등이 후원․홍보 등을 지원하

고 있다. 를 들어 2016년 12월에는 과로사 유아(遺兒) 교류회를 개최하여 과

로사로 부모를 잃은 아동 등을 청하여 이벤트  상담 등을 실시했다. 

셋째, 지방 공공단체, 노사, 국민 등이 민간단체의 상담창구를 원활하게 이용

하고 력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명칭과 활동내용 등을 과로사 등의 방지계

몽을 한 팸 릿 등에 게재하여 알리고 있다. 재 팸 릿에는 행정기 의 상

담창구와 함께 ‘과로사의 방지를 한 활동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의 상담창구’

로 ‘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 국센터’, ‘ 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 모임’ 

 ‘과로사 변호단 국 연락회의’ 등의 민간단체 창구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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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후생노동성)

(단 :억 엔)

과로사 등 방지 책
연도별 산액

2015 2016 2017

조사 연구 등
- 과로사 등 사안 분석, 역학연구 등, 과로사 
등의 노동․사회분야의 조사․분석

1.1 2.8 3.5

계몽

- 국민을 상으로 한 주지․계몽활동
- 교육기  상의 노동조건 주지․계몽활동

- 장시간 노동 삭감을 한 주지․계몽
- 과 노동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에 한 주

지․계몽

- ‘근무방식’ 개 ․연차 유 휴가 취득 진 

등 기업의 자주 인 처 장려

- 정신건강 리에 한 주지․계몽
- 직장의 워 하라스먼트의 방․해결을 
한 주지․계몽

- 상거래 행 등을 고려한 처 추진

21.3 30.3 39.2

상담체제 정비 

등

- 노동조건․건강 리 련 상담창구 설치

- 산업보건 인재에 한 연수 실시
32.3 40.1 40.6

민간단체지원
- 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 심포지엄 개최

- 심포지엄 이외의 활동에 한 지원
0.5 1.1 1.4

합계 55.2 74.3 84.6

  주 :연도별 산액은  부처의 책을 상으로 명시하 으며 산액은 반올림 

한 것으로 합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자료 : 2017년 4월 27일 개최된 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 의회 자료를 참고로 필

자 작성.

Ⅴ.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 책의 함의와 시사

과로사 등 방지법 제정을 통한 과로사 방지에 한 이념체계 마련과 강 책

정을 통한 구체 인 책이 마련된 것은 표 인 과로사회인 일본에서 과로사 

등을 없애기 한 법 ․제도  토 가 마련되었다는 에서 커다란 진 이라

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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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법과 책 개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법 제정과 강 책정을 통해 국가가 과로사 방지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방지 책을 극 으로 추진해 나가는 법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과로

사 방지에 한 국가의 이념 ․제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다(岩城, 

2016). 1990년  반까지 과로사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川人, 2014) 

일본 정부는 과로로 인한 죽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비롯하

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는 을 과로사 등 방지법을 제정

하여 법 조항에 명시하기에 이르 다. 그리고 과로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

의 법  정의로서 역사 으로도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질병이

나 정신장해, 자살 등을 모두 포 하는 ‘과로사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과로로 인한 노동재해의 다양한 유형과 원인들을 포 으로 다루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법에는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해 나가며 건강

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 친화 인 근무방식을 마련해 나가려는 국가의 지향

이 반 되어 있다고 단된다. 과로사 문제를 인권 차원의 문제로 보고 노동자

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을 맞춘 노동 친화 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은 그동안 기업 친화 이었던 일본에서 나타난 커다란 이념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노동행정과 민간단체의 공동 력을 강조하는 등 과로사 방지에 한 

․민 공동 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다(정병욱, 2017b: 298). 강에는 과

로사 유족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과로사 방지를 한 법률 제정 운동이 계기가 

되어 과로사 등 방지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민간단체의 과로사 방지 운동을 공식 으로 인정하고 극 으로 재평가하여 

․민 공동으로 과로사에 처해 나간다고 하는 자세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로사 방지 계몽 심포지엄 개최와 과로사 방지센터 설립 등의 과로사 방지를 

한 네트워크 결성은 ․민 공동 력의 표 인 로 볼 수 있다. 심포지엄

은 2014년 11월 14일 국가 주체로 개최된 이후 2015년 5월까지 국 30개 지

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2015년 11

월 계몽월간에는 29개 지역, 그리고 2016년 11월 계몽월간에는 43개 지역에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 심포지엄 홈페이지 참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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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2014년 10월 29일 과로사 방지 국센터가 설립된 이후 효고, 오사카, 교

토 등 지역 센터 네트워크가 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로사 방지 센터는 지역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과로사 방지 계몽  강사 견 등을 통한 

교육, 상담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15년에는 과로사 유족, 근로

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을 가진 연구자, 변호사, 활동가, 언론인, 기타 개인 등

이 모여 과로사 방지 학회를 결성하고, 민간 역에서의 조사 연구와 성과를 바

탕으로 과로사의 효과 인 방지를 한 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과로사 방지

학회 홈페이지 참고). 이와 같은 ․민 공동 처는 과로사 방지 운동을 국

민 인 운동으로 확 하여 ‘과로사 없는 사회’를 실 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

용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셋째, 후생노동성에 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 의회 설치 등을 통해 방지

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이다(정병욱, 2017b; 岩城, 2016). 2014년 12월 

문가 원 8명, 당사자 표 원 4명, 노동자 표 원 4명, 사용자 표 원 

4명 총 20명이 과로사 등 방지 책 추진 의회 원으로 임명된 이후 2017년 

4월까지 총 8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厚生労働省, 2017). 岩城(2016)는 의

회를 설치하고 계속 으로 과로사 방지 책을 담보해 나가는 구조를 형성한 것

은 실효성 있는 과로사 방지 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 요한 의미를 가진

다며 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유족과 노동자를 표하는 자가 원으

로 구성되어 있어 당사자의 의견이 시책에 반 될 수 있다는 에서 실효성 있

는 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과로사 방지 책이 단순한 과로사 방지  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근무방식 개 을 한 정부의 처, 나아가 거시 인 사회변화의 의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과로사 등의 요한 요인  하나

인 장시간 노동 감축을 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근무방식’ 개 을 기업에 요청

하고, 장시간 노동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한 철 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과로사 제로(zero)를 실 하기 해 더욱 강력하게 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을 

제시했다. 후생노동성은 2014년 후생노동장 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시간 노동 

삭감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과 노동 해소 캠페인을 통해 장시간 노동 삭감을 

한  감독을 철 히 했으며, 2015년 1월에는 각 지역 노동국에 ‘근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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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장시간 노동 억제와 연차 유 휴가 취득 진 등의 

‘근무방식 개 ’에 한 노사단체의 력요청과 련 정보 등을 제공했다(후생

노동성 장시간 노동 삭감 추진본부 홈페이지 참조). 2016년 4월에는 ‘장시간 노

동 시정을 한 법 규제 집행 강화’ 등 장시간 노동 책을 강화하고, 8월에는 

‘근무방식 개 ’ 담당 장 직을 신설, 9월에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근무방식 

개  실 회의’를 발족하여 근무단축․유연근무제 등의 근무방식을 확산 시키

기 해 근무방식 개 을 추진했으며, 12월 말에는 ‘과로사 등 제로’ 긴 책

을 공표하고 장시간 노동의 시정, 정신건강․ 워 하라스먼트 방지 책, 사회 

체가 과로사 등이 없는 사회를 목표로 노력해 나갈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장시간 노동 시정과 과로사 등 방지를 해 더욱 강력하게 응해 나갈 

방침을 내세웠다. 이처럼 과로사 등 방지 책은 근무방식 개  논의와 연계되

어 논의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포 인 지원방식을 계속해서 내놓으며 근

로방식  환경 등을 변화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여 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으며, 근무  

강한 스트 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한편, 노재보험제도에서의 

노재인정 건수는 과로사 등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川人, 2016)이 문

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리고 과로사 등 방지법에는 가장 직 인 과로사 

책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간 상한 규제 등 ‘과로’를 단속․감독하는 새로운 

법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정병욱, 2017a; 2017b). 재 일본에서는 노사 

합의하에 노동시간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노동시간 기 법 제36조에 근거한 

정(통칭 ‘36 정’)이 존재하는 등 노동시간 규제가 실질 으로 존재하지 않

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는 환경을 만들

고 있다는 지 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한 종업시각에

서 다음 시업시간까지의 간격(interval) 시간을 일정정도 확보하는 ‘근무 간 인

터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2.2%(厚生労働省, 2016)에 불과한 등 장시

간 노동 감축을 한 기업의 노력은 여 히 미흡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

에 한 정신 인 긴장․스트 스 지속, 직장 내 인간 계에 한 고민 등으로 

과로사 등에 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의 종합

노동상담코 에서 민사상의 개별 노동분쟁에 한 상담 수건수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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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따돌림․괴롭힘’에 한 상담 수(2015년 재 22.4%)가 ‘해고’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시간 노동이나 업무 내용으로 인

한 스트 스, 성희롱  워 하라스먼트 등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 등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상담기 의 체계 인 정비와 홍보가 필요

하다는 도 계속 지 되고 있다. 과로와 과로사 등을 사회에서 완 히 제거하

기 해서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외부 상담기 의 역할은 매우 요하며 앞으로 

민 공동 력을 통한 처가 긴 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로사 등 방지를 해 강력히 응해 나갈 방침을 내세우고 계몽 등 

과로사 등 방지 책에 많은 산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여 히 과로사 등 방지

법과 책에 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략 인 내용을 알고 이해

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동자는 각각 38.1%, 17.8%에 불과하

며 나머지는 이름만 알고 있거나(각각 42.1%, 51.2%)  알지 못하고 있다

(각각 17.6%, 31.1%)(厚生労働省, 2016). 이러한 결과는 기업 측과 노동자를 

상으로 한 보다 체계 이고 심도 있는 계몽․교육활동의 필요성을 요청한다. 

과로사 등 방지법은 일본 사회 구성원들에게 과제를 던지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과로사 등 련 조사연구 결과를 반 하여 향후 과로사 등 련 규제를 

강화해 나간다고 하는 구조틀은 마련되었으나 과로실태를 명확히 밝히기 해 

실시하고 있는 조사연구의 조사내용은 일본에 만연하고 있는 ‘과 노동’을 명

백히 밝힐 수 있는 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반 로 조사내용이 미흡할 

경우 법률의 의의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으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구체

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과로사 등 방지 책의 실효성에 요한 향을 미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로사 등 방지 책의 성패는 국가를 비롯한 사회구

성원들의 앞으로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과로사 방지를 한 민간단체의 활동과 입법 노력이 등

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법원은 근로자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결

을 내놓고 있는 등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자살’이라는 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있는 근로기 법 59조 노

동시간 특례 조항 폐지를 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민간단체들은 과로사 방지

법 마련과 과로사 방지를 실 화하기 한 사회  의제를 형성하는 작업으로 



  노동정책연구․2017년 제17권 제3호182

‘과로사 방센터’ 설립을 계획 에 있으며(유성규, 2017; 정병욱, 2017b), 국

회에서는 2017년 3월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자살 등을 방하

기 한「과로사 등 방에 한 법률안」(신창  의원 외 34인 공동발의)이 발

의되었다.  

향후 과로사 방지법을 도입․시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는 것은 과로사 방지법을 하는 시각일 것이다. 일본 사례를 통해 법 제정은 

최종 목표(goal)가 아닌 좀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한 출발 이며, 

과로사 등에 해 어떻게 처해 나갈지에 한 구체 인 방향성을 강구해 나

가고 국가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처해 나갈 것인지를 모색해 나

가는 것이 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로사 등 방지 책에 한 논의

가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과로를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요한 업무상 재해로 인식하고, 과로를 국가에서 리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연계하여 과로  과로사를 없애기 한 책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앞으로 과 노동과 업무 스트 스 등을 래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

선과 과로사 등 방과 방지에 한 여론 환기와 국민  심, 명확한 실태조

사, 그리고 과로사 등의 방지를 한 법 제정과 책마련 등이 조속히 이루어

지길 기 한다.

마지막으로 법 제정  책 마련뿐만 아니라 과로사 방지를 해 보다 근본

인 차원에서 근할 필요가 있다는 을 지 해두고 싶다. 기계화․자동화 

등으로 노동의 기회가 어드는 가운데, 사회구성원들은 소득을 획득하고 일자

리를 빼앗기지 않기 해 자유․생활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일하고 있다. 노동

에 얽매이는 사회는 과 노동․업무 스트 스를 조장하고 과로사 등을 래할 

수밖에 없다. 노동에 얽매이는 사회를 탈피하는 것, 즉 개인의 삶이 노동에 의

존하는 정도를 이고 노동과 생활의 조화로운 를 보장하는 사회를 실 해 

가는 것이야말로 과 노동․업무 스트 스, 그리고 과로사 등을 완 히 없앨 

수 있는 근본 인 해결방안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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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view and Implication on Japan's Measures to Prevent 

Overwork Death

Park Sunyoung

To direct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overwork death prevention methods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verwork Death Prevention Measures 

Promo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in 2014.

Although this enactment does not affect directly on reducing the work hours 

or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it still holds significance in the way that it 

provides the ways to handle overwork death on a national basis and the structure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D. 

Korea still lacks the discussion on overwork death prevention methods, but 

the change of public opinion, the increase of the public interest, the proposal 

of the prevention methods, and the enactment of overwork death prevention 

law would be required for the workers to obtain the humane rights of the 

labor.

Keywords : overwork death (Karoshi), the enactment of overwork death prevention 

measures promotion act, right to work healthily


